
재류기간 연장에 따른 유효기간 변경 
재류기간이 설정된 외국인 주민 마이넘버카드 유효기간은 재류기간과 동일합니다. 

재류기간을 연장하고 새로운 재류카드를 발급받은 경우, 마이넘버카드의 유효기간도 

연장할 수 있습니다. 

※재류카드를 갱신하더라도 마이넘버카드의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. 

※마이넘버카드의 유효기간은 최대 발행일로부터 10 번째(발급 당시 미성년자는 5 번째) 

생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. 

※유효기간 내에 연장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마이넘버카드는 실효됩니다. 실효된 

경우, 재발급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 

※새로운 재류카드를 수령한 당일에는 마이넘버카드 유효기간 연장 절차를 진행할 수 

없습니다. 반드시 다음 날 이후에 방문해 주세요. 

●절차 가능 장소 

  거주하는 구(区)의 구청 및 종합지소 

  ※마이넘버카드 특설센터(아에루 24F)에서는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. 

●필요한 서류 

  ○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

    1. 재류카드(갱신된 것) 

    2. 마이넘버카드 

    ※4 자리 숫자의 비밀번호(주민기본대장용) 입력 필요 

  ○같은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

    1. 본인의 마이넘버카드 

    2. 본인의 재류카드(갱신된 것) 

    3.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(재류카드, 특별영주자증명서, 마이넘버카드, 주민기본    

 대장카드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

      ※본인의 마이넘버카드에 설정된 4 자리 숫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경

    우에만 신청 가능 

 ●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 중이라서 아직 재류 카드를 받지 못한 경우 

마이넘버카드의 유효기간 내에 재류자격 변경이나 재류기간 연장 허가가 나오지 

않은 경우, 마이넘버카드 유효기간을 예외적으로 2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. 아래의 

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 주세요. 

・재류카드 뒷면 우측 하단의 "재류기간 갱신 등 허가 신청란"에 "재류자격 갱신 허

 가 신청 중" 도장이 찍힌 것 

・온라인으로 재류기간 변경 허가 신청을 했을 때의 완료 메일을 출력한 것 

  ※ 행정서사 등의 대리 신청으로 발급된 보관증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 


